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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본 의 독 도 망 언 규 탄 결 문 (안 )

  일본의 독도 관련 트집은 마치 고질병의 재발과 같아 지난 65년 한․일 국교 정

상화 이후 77년에 후쿠다 총리, 84년에 아베외무장관, 93년에 무토외무장관 

등 정부 고위 관리들이 시시때때로 번갈아 가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명박한 영유의사」와 「실효적 지배」라는 국

제법적 요건을 들어 독도가 어떠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학자 호리가즈오 교토대 교수도 87년 발표한 “1905년 일본

의 독도편입”이라는 논문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메이지(明治)유신후인 1877년 3월 당시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했던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9일 일본의 이케다 유키히코외상이 「독도는 역사

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설하

는 것은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망언

을 한 것은 일본 정부의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제2의 침략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다음

과 같이 규탄함과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

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 교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측의 망언을 규탄한다.

2. 일본은 제국주의의 망상을 버리고 패권주의를 지양할 것이며 한․일 선린우호와 

성숙한 국제사회 동반자 관계의 정립을 위해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독도항만 접안 시설공사는 안전한 물자 공급과 항해 선박의 피난처 제

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4. 정부는 영토와 관련된 독도문제에 대해선 그 땅이 우리의 것임을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더욱 극명하게 규명하여 이를 널리 국내외에 홍보하는 한편 어떤 이유

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관철하기를 촉구한다.

                                                            1996년 2월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